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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:� 군산시� 나운동� **********� 관리사무소� 입주자대표회의� 귀중

발신(알림자):� 군산시� ***************************

대상:�

(1)� 군나현2016-66호� 공고� 제5� 수목� 전지,� 벌목� 작업� 결의

(2)� 2016.12.06.� ~� 2016.12.07.� 위� 대상(1)의� 시행� 행위

(3)� 공동주택관리법� 시행령� [� 제14조� ②� 15.� ]�

1.� 위� 대상(1)은� 귀� 회의에서� 4월� 설문조사를� 할� 정도로� 주민의견이� 극심하게�
상반되는� 사항에� 대한� 결의라� 하겠습니다.

2,� 위� 대상(3)� 시행령에서� “상반되는� 사항의� 조정"이란

상반되는� 사항을� 일방적으로�의결(결정)하라는�게� 아니고

당사자� 사이에� 끼어들어� 쌍방의� 양보를� 통한� 합의를� 이끌어� 낼� 수� 있도록� 충분
한� 토의� 장소를� 마련하거나� 등의� 절차를� 의결하여� 조정에� 이르도록� 하는� 뜻이라�
하겠습니다.

3.� 500여� 세대의� 아파트� 주� 출입구가� 경사지면� 많은� 미세먼지와� 매연,� 소음이�
발생합니다.� 따라서� 경사� 진� 정문을� 가진� 우리� 아파트� 출입로는� 우거진� 수목으로�
조경하게� 설계� 되었습니다.� 또한� 2012년� 대대적인� 전지를� 한� 상태입니다.

금년4월� 귀� 회의가� 설문한� 사항은� “강풍이나� 폭설에� 부러지거나� 넘어져� 막대한�
피해를� 줄� 수목”이나,� 그런� 나무는� 이� 시각� 단� 한그루도� 없어� 보입니다.(첨부)� 따
라서� 넘어질� 나무라고� 응한� 설문을� 근거로� 그렇지� 않는� 나무에� 손대는� 행위는,�
사업비� 지출만을� 목적한� 불순한� 의도로� 밖에� 볼� 수� 없다� 하겠습니다.�

이에� 대상(2)� 행위� 시행을� 하루� 앞두고,� 재차� 당부� 드립니다.�

매일� 방청제� 물을� 마시고� 세안해야� 하는� 시설개선� 예산이� 훨씬� 더� 시급하다� 하
겠습니다.� 또한� 새� 몇� 마리� 잡아내면� 해결될� 새똥� 피해(� 새� 사는� 숲속� APT가치
가� 훨씬� 높기에� 해서도� 안� 될� 행위)등도� 이유� 될� 수� 없다� 하겠습니다.



위� 대상(2)� 행위를� 즉시� 중지시켜주십시오.

그리고� 전지간벌을� 원하시는� 분이� 시간과� 장소를� 정하는,� 토론회� 개최를� 주선해�
주시기를� 또� 다시� 부탁드립니다.

4.� 수송동� 신시가지� 아파트에� 비해� 월등하게� 뛰어난� 출입구� 조경이� 훼손되기� 이
전인� 2016.12.03.� 촬영한� 상태의� 수목� 영상을� 첨부하오니� 확인� 부탁드립니다.

끝.

첨부

1.� 군산현대1차아파트� 1동.� 2동� 사이� 조경� (2016.12.03.� 상태)

1.� 참조� URL:� � � http://cafe.daum.net/i-apt
(daum� 053)� � 벌목,� 전지작업� 직전-수목상태

(daum� 052)� 공동주택관리� 법� 상으로도� 위법

(daum� 051)� 주민대표회의의� 심각한� 범죄행위






